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1
2020. 09. 07.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

원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서울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4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

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도시

재생, 도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 출연 사무내용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라. 출연 기관 개요

    1) 연  혁

      - 1992. 1.15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공포

      - 1992. 10.1 : 시정개발연구원 개원(강남구 논현동)

      - 2003. 1.27 : 현 청사(서초구 서초동) 이전

      - 2012. 7.26 : 서울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2014. 10.2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제명 및  

                일부개정

    2)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3) 위치도

  

    4) 규  모

      - 조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

        ‣ 연구기획조정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

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안전환경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 경영관리실, 도시외교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인력 : 정원 228명 / 현원 215명

   

   5) 지원시설

      - 규    모 : 지상5층, 지하1층 / 연면적 8,467.83m²

      - 건축년도 : 2003년

      - 시설현황
층별 주요용도
지하1층 정보자료실, 공동연구실, 체력단련실, 기계전기실,

1층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성평등인권센터, 전산실, 방재실, 도시정보실, 공동연구실

2층 원장실, 부원장실, 연구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실, 도시외교센터, 도시경영연구실, 대중회의실

3층 도시공간연구실, 교통시스템연구실

4층 안전환경연구실

5층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1년 출연금 편성액(안) : 34,524백만원   ※ 2020. 7월말 현재 

    2) 2021년 산출근거(안) (단위: 백만원)

(2020. 7월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 원 228 1 151 35 25 16
현 원 215 1 140 34 24 16
과부족 △13 △11 △1 △1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45,584 계 45,584

1. 일반사업계정 37,584 82.4% 1. 일반사업계정  37,584 82.4%

가. 서울시 출연금 34,524 75.7% 가. 연구사업비 7,851 17.2%

나. 자체수입 3,060 8.1%
연구과제 7,172 15.7%

연구사업운영 679 1.5%

 수탁사업비 1,280 2.8% 나. 경영사업비 8,244 18.1%

 출판물판매수입 30 0.1% 다. 인건비 21,311 4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250 0.5% 라. 예비비 178 0.4%

 이월금 1,500 3.3% 　

2. 수탁사업계정  8,000 17.6% 2. 수탁사업계정   8,000 17.6%

가. 수탁금   8,000 17.6% 가. 수탁연구비 6,720 14.7%

나. 계정전출금 1,280 2.8%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연구원 현황

◦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서울의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주요 시정과제에 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1본부 8실 2센터1)에 연구직 142명을 포함해 216명의 정규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0년 8월 기준).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1)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감사실, 1본부(연구기획조정본부), 8실(도시

사회, 시민경제, 도시경영,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도시정보, 경영관리), 

2센터(도시외교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로 구성됨.

         (2020. 8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정  원 228 1 151 35 25 16

현  원 216 1 142 34 24 15

과부족 △12 △9 △1 △1 △1



◦ 2020년 연구원 예산은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 463억 8천1백만원이며, 

7월 현재 203건의 연구를 수행해 박사 1명당 평균 3.1건의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1,250건으로, 자체 연구 833건, 

수탁연구 298건, 협력연구 119건임.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20. 7월 기준,  단위 : 건)

     - 정책연구 :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 기초연구 :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현안연구 :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현안대응형 연구 - 수시연구 : 신속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 협력연구 : 외부의 학계,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   
     - 수탁연구 : 외부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다. 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2)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3)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2)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

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구분 계
자체연구 협력

연구
수탁
연구소계 정 책 기 초 현 안 수시

총계 1,250 833 260 140 147 286 119 298
‘20년(7월) 203 125 29 24 20 52 19 59

‘19년 290 186 55 31 36 64 32 72
‘18년 261 179 66 29 36 48 21 61
‘17년 233 173 53 25 31 64 13 47
‘16년 263 170 57 31 24 58 34 59



◦ 연구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관련 중·장기계획과 핵심연구 기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와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 수탁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연구역량지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209억원에서 2020년 

336억원으로 60.7% 대폭 증가했음(연평균 증가율 15.2%).

 

 ◦ 2021년도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7%(7억 9천 7백만원) 

감소한 455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대비 8억 8천 3백만원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세입계정 중 일반사업계정 수입은 서울시 출연금, 자체수입을 합쳐 

375억 8천 3백만원이며, 수탁사업계정 수입은 80억원임.

<서울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안)

20,900 21,900 23,600 29.800 33.600 34,500



<서울연구원 2021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세출계정은 ▸청사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10억 1천 

5백만원, ▸총액인건비 인상률(4.28%)과 기관성과급 반영(190%)에 따라 

인건비가 11억 9천 8백만원 증액되었고,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50명)에 대한 보수와 기관 성과급 28억 2천 8백만원, ▸예비비 

8억 8천 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음.

<서울연구원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입 예산
예산과목 2021년 2020년 증 △ 감

계 45,583 46,380 △797 
  1. 일반사업계정 37,583 38,580 △997 
　 가. 출연금 34,523 33,640 883 
　 나. 자체수입 3,060 4,940 △1,880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280 1,950 △670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 30 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250 250 0 

　 4) 이월금 1,500 2,710 △1,210
  2. 수탁사업계정 8,000 7,800 200
　 가, 수탁연구비 6,720 5,850 870
　 나. 계정전입금 1,280 1,950 △670

구 분 2020년 2021년(안) 증감액 비 고

계 46,381 45,584 △797

1.일반사업계정 38,581 37,584 △997

연구사업비 10,178 7,850 △2,328

연구과제 9,990 7,171 △2,819

∙ 자체 연구과제 190개(전년대비 5개 증가)
∙ 정기 수탁과제 자체연구화 사업 순증
∙ 선진형 자치연구 지원(구정연구단 연구 

지원) 관련 인건비(28억 2천 8백만원) 순감
·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11억원 삭감

연구사업
운   영 188 679 491

∙ 7연구실 및 2센터 운영비
  (부서운영비, 과제개발회의비 등)



 ◦ 이중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는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 평화 국제포럼”의 

계속 사업으로,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4억원으로 감액되었음.

  

   - 당초 이 연구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행사성 성격의 국제

포럼(2020.10.15.~16 예정)을 개최하는 사업이었음.

구 분 2020년 2021년(안) 증감액 비 고

· 전략연구실 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국제
세미나 3억원, 시정성과 조사 2억원)순증

경영사업비 7,229 8,244 1,015

기   획 122 115 △7
∙ 회의운영비 등(솔루션박람회·포럼 삭감)
∙ 성평등 및 인권 관련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비 등 반영

대외협력 1,305 407 △898 ∙ 국내외 언론보도 및 기획 등
 (행사홍보비 및 국외여비 등 감액)

인사복지 1,771 1,647 △124 ∙ 연구지원인력 감축 (’20년 10명→’21년 8명)
∙ 기관성과급(190%) 반영

경영관리 614 1,816 1,202
∙ 회의운영비 등(내규개선 및 정보공개

심의 관련) 증액
∙ 청사운영 관련(자산취득비, 임차료 등) 증액

도시정보 2,506 3,328 822
∙ 빅데이터 확보 및 콘텐츠 구축 반영
∙ 연구개발비(과제관리·경영정보시스템, 

문서중앙화) 등 증액

경상경비 911 931 20 ∙ 기관운영경비(여비 등 감액)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인  건  비 20,113 21,311 1,198 ∙ 정규직 228명(전년 동일)
∙ 총인건비 인상률 4.28%, 기관성과급 190%

예  비  비 1,061 178 △883

· 일반예비비 1억 7천 6백만원 증액
· 인력충원 봉급예비비(미세먼지연구) 

4천 8백만원 순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억 4천 8백만원 순감
· 내부보유금 6억 6천 3백 만원 순감

2.수탁사업계정 7,800 8,000 200

수탁연구비 5,850 6,720 870 ∙ 수탁연구비 증액

계정전출금 1,950 1,280 △670 ∙ 계정전출금 하향 조정 (결손 발생액 반영)



   - 그러나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되었음.

   - 대신에 국내·외 연구기관간에 평화 의제를 논의하는 ‘서울평화

대화’(2020.11.7 예정)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소요사업비를 3억 

9천만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서울평화

포럼’예산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연구원간의 자족

행사로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4억원)을 보충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예산은 올해 29억 3천 2백만원에서 28억 2천 

8백만원 감액(96.5%)된 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정연구단은 자치구 정책역량 강화와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발족된 조직으로, 현재 센터장 1명, 전임연구진 

4명 등 총 5명과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연구진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정연구단 연구진 구성〉

                                            (2020. 7월 기준,  단위 : 명)

* 자치구 파견(정원외 직원): 초빙연구위원 25명, 위촉연구원 25명 파견 완료 시 기준 

계 센터장
연구직

파견직원*
전임 연구진 겸임 연구진

64 1 4(박사1, 석사3) 9(박사 9) 50명
(현원 46명)



 ◦ 그러나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의 신분과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구정연구단의 인력지원 방식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의 위반 여지 등 법률적 문제4)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연구원을 

자치구 구정연구단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아닌 사외파견(전출)으로 해석(2020.8.14)함으로써 법률적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 (참고자료Ⅱ)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구정연구단 운영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정연구단의 인건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구정연구단 인력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허가 필요,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의무, 고용차별 금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참고자료Ⅰ]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추진방향

○ 서울평화포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최·운영 전략 마련  

○ 국내 최초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가칭) 발족으로 서울연구원의 국제 

   평화네트워크 구축

○ 국제 평화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도시평화 의제 발굴 

 추진내용

○ 서울평화포럼 의제 발굴과 장기 운영방안 연구 

- (연구목적) 서울평화포럼의 지속가능성 모색과 서울 주도의 평화 비전 수립

- (연구방식) 기개최 ‘2020 서울평화포럼’의 성과 정리 및 외부 평가의뢰, 평화 

관련 국제포럼 및 ‘평화도시’ 사례 조사, 핵심의제 발굴 연구  추진을 통해 

서울평화포럼의 중·장기 플랜 마련과 운영방안 제시 

- (연구결과)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지원, <서울평화포럼> 백서 발간  

○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가칭) 구상 연구 

- (연구목적) 서울연구원이 주관하여, 서울평화포럼 내 ‘서울피스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제평화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국제 평화이슈에 공동으로 대

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

- (연구방식) 공동연구 주제 발굴·선정, 13개 참여기관 네트워크 기반   

마련, 정기 온라인회의 추진

- (연구결과)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발족,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예산 : 4억원

 예상결과

○ 서울평화포럼의 정례개최 전략을 통해 세계 평화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 연구협의체 발족을 통해 미래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 강화

 - 국제평화연구협력체의 주관기관으로서 국제적 평화 의제를 선점

 - 향후 국내 연구기관·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연구협력 플랫폼을 확대 구축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소요예산
(단위: 원)

항목 산출 내역 계

총계 400,000,000

　

인건비 초빙부연구위원 및 위촉연구원 인건비 222,000,000

초빙부연구위원 기본연봉급(3급) 4,000,000 3 명 12 월 144,000,000

초빙부연구위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성과급 포함) 1,000,000 3 명 12 월 36,000,000

위촉연구원 기본연봉급 (4급) 3,000,000 1 명 12 월 36,000,000

위촉연구원 기타 복리후생비 등(성과급 포함) 500,000 1 명 12 월 6,000,000

조사비 조사 정리원 활용 10,000,000 1 식 10,000,000

원고비 외부 집필진 원고료 1,000,000 13 명 　 　 13,000,000

유인물비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단행본 출간비 포함 5,000,000 1 식 　 　 5,000,000

여비 국내출장등 2,200,000 1 식 2,200,000

회의비 자문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20,000,000 1 식 　 　 20,000,000

토론회비 1·2차 기획세미나 25,400,000

　

사회비 300,000 3 명 900,000

발표비 400,000 15 명 6,000,000

토론비 200,000 15 명 3,000,000

경비(다과, 식사) 40,000 50 명 2,000,000

현수막 제작 및 자료집 인쇄제본 50,000 150 부 7,500,000

회의실 대관료(상공회의소, 프레스센터 등) 3,000,000 2 회 6,000,000

워크숍비 ‘국제 평화연구기관 협의체’ 행사(해외기관 참여) / 온라인 워크숍 100,000,000

　

시스템 등 행사장 조성비 35,000,000 1 식 35,000,000

스튜디오 대관료 20,000,000 1 식 20,000,000

사회비 3,000,000 1 식 3,000,000

통번역 10,000,000 1 식 10,000,000

홍보 10,000,000 1 식 10,000,000

기록(영상, 녹취, 사진) 4,000,000 1 식 4,000,000

인쇄제작(기념품, 국내외 발송비 포함) 7,000,000 1 식 7,000,000

기타경비(현장인력, 사진기사, 보험 등) 6,000,000 1 식 6,000,000

예비비 5,000,000 1 식 5,000,000

운영비 과제 운영비 2,400,000 1 식 　 　 2,400,000



[참고자료Ⅱ] 파견법 관련 고용노동부 의견조회 결과




